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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논총 제4권에서 발췌 

 

율법의 규범적 본질: 칼빈의 기독론적 이해의 고유성 

 

문병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I. 논지     

정통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율법의 본질(natura)을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regula vivendi pie et iuste)으로 보고 이에 기반해서 율법의 규범적 용법

(usus)과 사역(officium)을 강조하는 칼빈의 신학을 기본적으로 계승했다.
1

 그

                                            
1  차알스 홧지(Charles Hodge)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율법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프린스턴 구학파와 이를 계승한 웨스터민스터 학파의 율법관의 기초를 놓았다. 

Systematic Theology, vol. 3, Soteriology, 재판 (Grand Rapids: Eerdmans, 1995). 

칼빈과는 달리 홧지는 율법을 기독론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구원론의 한 부분으로서 

성화를 다룬 후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다루기 전에 논의한다(259-

456). 신·구약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the expression of the will of 

God)”으로서 나타나며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262, 265-266). 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며 

도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에 순응함”에 있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 할 수 없으며(260-261), 모든 인간의 도덕적인 규율은 그 자신 가운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의 수여자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고유한 법인 

사랑과 모든 실제들의 본질을 제정한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며 이를 규정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본다(259, 267-268). “인간의 의무에 대한 완전한 규율(a perfect rule of 

duty)”인 율법은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사랑의 계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가운데 그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서 흐르고 있으므로 율법의 가르침과 율법을 좇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의 계시인 복음 가운데서 여전히 유효하며 완성된다고 주장한다(271).  

홧지의 입장은 존 머리(John Murray)의 신학에 깊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The Claims of Truth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6). 머리는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의 반영이며 표현(the reflection and 

expression of the moral nature of God)”이라고 정의한다.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함이 삶과 행위의 규율로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196). “우리는 율법에 

복종함으로써(by obedience to the law)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복종에 이르도록(unto it)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머리는 성령의 중생케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삶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98-199). 총체적으로 

파악된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삶의 의무가 완전하고 충족하며 

무오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머리는 복음이 

가르치는 “믿음의 법칙(the rule of faith)”은 율법의 가르침을 좇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the new life in Christ)”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남을 강조한다(201-204). 

바빙크(Herman Bavinck) 신학의 충실한 대변자 루이스 뻘콥(Louis Berkhof)은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전통적인 구분법에 따라서 usus politicus, usus elenchticus, usus 
normativus로 나누고, 그 가운데 율법의 규범적 용법을 특히 강조한다. 그는 루터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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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주제를 각론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칼빈의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의 요체인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범(exemplar, 

typus)이라는 사실만을(cf. Inst. 3.6-10)
2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한 율법의 제 삼 용법을 말하지만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작용만을 부각시킨다고 비판한다. Systematic Theology, 

원래 Systematic Theology와 Introductory Volume to Systematic Theology의 합본 

(Grand Rapids: Eerdmans, 1996), 615.  

율법의 규범성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설명하는 칼빈의 입장은 남부 

장로교 신학의 거두 답니(Robert L. Dabney)에게서도 발견된다. 답니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의 계시라면 이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지적하면서 창조자에 복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부정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된다고 본다 (351-352). 

그는 율법의 규범성을 강조하면서 그 작용을 더욱 폭 넓게 다섯 가지로 고찰한다. 1) 

율법은 하나님의 성격의 권위 있는 표현이다. 2)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3) 율법은 믿는 신자들의 성화에 있어서 삶의 규범이 된다. 4) 

율법은 교회에서 죄가 관영하는 것을 억제한다. 5)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날 

악인들을 정죄하는 준비를 하신다.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재판 (Grand Rapids: 

Zondervan, 1980), 353-354. 

이상 고찰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은 칼빈의 율법관을 반영해서 삶의 

규범(regula vivendi)으로서 율법의 본질과 용법을 강조하는데, 이는 율법의 본질을 lex 
accusans로 보아서 그 용법을 소극적으로 다루는 루터란의 이해와는 물론 gospel-law-

gospel 구조로 구원과정을 이해해서 율법을 복음에 함몰시키는 신정통주의자 발트(Karl 

Barth)의 입장과도 현격히 차이가 난다. 오늘날 널리 읽히는 루터란의 조직신학 책에서 

Hans Schwarz는 자유케하는 말씀으로서의 복음과 심판과 저주의 도구로서의 율법을 

엄격하게 나누고 칭의 과정에서 율법이 어떻게 신학적인 작용을 감당하는지에 주된 관심을 

쏟는다. 비록 저자는 성도를 위한 율법의 제 삼 용법을 인정은 하지만 이를 성도의 

계속적인 회개의 범주에서만 이해한다. 그리하여 율법은 성도들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은 사실이지만 다만 잘못된 것을 고쳐 주는 데 머문다는(not perish, but amend) 

소극적 고찰을 한다. “The Word” in Christian Dogmatics, ed. Carl E. Braaten and W. 

Jenson, vol. 2 (Philadelphia: Fortress, 1984), 269-279.  

독일 개혁주의 신학자 오토 베버(Otto Weber)는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의 가르침은 그것이 나의 인격과 배치됨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나와 배치됨을 

가르치는데 이는 말씀이 나 자신에게 실존적으로 부딪힘으로써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이 때 하나님의 “예”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니오”가 된다. 이것이 율법을 통한 죄의 인식이며 이로써 회개에 이르게 된다. 

율법을 통한 회개는 죽음(mortificatio)과 살아남(vivificatio)을 동시에 인식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죽음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의 계시가 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through Christ in me) 작용한다는 발트의 

실존주의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체로 베버는 율법의 본질을 소극적으로 파악하는 

루터란 관점을 계승해서 율법을 인간의 타락의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Foundations of 
Dogmatics, tr. Darrell L. Guder,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1), 587-592. 

2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libros quatuor nunc primum digesta, 
certisque distincta capitibus, ad aptissimam methodum: aucta etiam tam magna 
accessione ut propemodum opus novum haberi possit, 1559를 인용함에 있어서 다음 

번역본을 참고한다.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이하 Inst. 권.장.절 순으로 표기. 이하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는 CO로 표기. 특히 다음을 보라. Inst. 3.6.3 (CO 2.503): “Christum, per que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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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에 관한 신학적·실체적 고찰을 등한시하고 윤리적·인식론적 접근에 치중

해 왔다.
3
 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칼빈의 율법사상에 정초해서 언약에 대

한 교리를 수립함에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expressio volutatis 

Dei)이라는 인식론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던 경향과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4
 칼빈의 율법관을 그의 언약 사상을 통하여 조명하고자 하는 근래의 

신학자들도 이와 같은 언약신학자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5
 특히 언약 

신학의 기원에 있어서의 “두 가지 개혁주의 전통(two Reformed traditions)”이 

                                                                                                                                

gratiam cum Deo rediimus, nobis propositum esse exemplar cuius formam in vita nostra 

exprimamus.”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a.: Pickwick Publications, 1992), 278-286;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9), 112-122;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89), 45-60. 
3  참고.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97-101, 161-165; Hugo 

Röthlisberger, Kirche am Sinai: Die Zehn Gebote in der christlichen Unterweisung 

(Zürich: Zwingli Verlag, 1965), 96-97;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 

Harold Knight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6), 92-94.  
4 참고. Heinrich Heppe, Schriften für reformirten Theologie, vol. 2,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rten Kirche (Elberfeld: Verlag von R. L. Friderichs, 1861), 293-

351; R. T. 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New York: 

HarperSanFrancisco, 1978); Michael McGiffert, “Grace and Works: The Rise and 

Division of Covenant Divinity in Elizabethan Puritanism,” Harvard Theological Review 

75 (1982), 463-502, 그리고 “From Moses to Adam: The Making of the Covenant of 

Works,” Sixteenth Century Journal 19/2 (1988), 129-155; Ernest F. Kevan, The Grace 
of Law: A Study in Puritan Theology (London: Carey Kingsgate Press, 1964); David A. 

Weir, The Origins of the Federal Theology in Sixteenth-Century Reformation Thought 
(Oxford: Clarendon Press, 1990); Richard A. Muller, “The Covenant of Works and the 

Stability of Divine Law in Seventeenth-Century Reformed Orthodoxy: A Study in the 

Theology of Herman Witsius and Wilhelmus à Brakel,” Calvin Theological Journal 29 

(1994): 75-100; Stephen R. Spencer, “Francis Turretin‟s Concept of the Covenant of 

Nature,” in Later Calvinism: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 W. Fred Graham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1994), 71-91. 
5  칼빈의 언약신학을 연구하는 근래의 학자들은 어떻게 율법의 규범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언약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교리를 동시에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을 

통한 구원의 완성(perfectio salutis)과 율법의 계속적인 사역(officium)을 모순없이 다룰 

것인가, 어떻게 율법에 따른 선행(bona opera legis)의 가치를 sola gratia와 sola fide에 

입각한 개혁주의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조명해 볼 것인가 라는 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참고. Peter A. Lillback,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2001), 126-141, 194-209, 

264-304; James B. Torrance, “The Concept of Federal Theology—Was Calvin a Federal 

Theologian?”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ed. Wilhelm H. Neuser (Grand Rapids: Eerdmans, 1994), 15-40; Anthony A. 

Hoekema, “The Covenant of Grace in Calvin‟s Teach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2/2 

(1967), 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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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가에 대한 최근의 논쟁 역시 율법의 규범성에 대한 인식론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이러한 논쟁은 율법의 용법에 나타난 규범성의 범위 내지 한계를 다

룰 뿐이며 율법의 신학적 본질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다. 이는 종

교 개혁 세기에 있었던 율법에 관한 루터란들의 논쟁의 취지와도 일맥상통

한다. 회개(poenitentia)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1537-1540), 아디아포라

(adiaphora)의 범위(1548-1552), 율법의 제 삼 용법이라고 불리는 규범적인 용

법(1556-1557)에 관한 논쟁들을 통하여서 루터란들은 구원 서정에 있어서의 

율법의 필연성을 신자들의 삶에 어떻게 확대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7
 언약 신학자들이 복음과 관련하여 율법의 은혜적인 측면을 다룰 

때 전체 하나님의 경영 혹은 경륜(dispositio, oeconomia)을 주로 문제 삼았다

면, 루터란 신학자들은 구속사(Heilsgeschichte)와 개인구원 과정에 있어서 복

                                            
6  이 이론은 쮜리히의 종교 개혁자 불링거의 언약관과 칼빈의 언약관을 구별한다. 

불링거는 언약의 상호성(mutuality)과 조건성(conditionality)을 동시에 강조한 반면 칼빈은 

언약의 조건(conditio)은 인정하되 조건성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상호성만 인정한 했기 

때문에 대륙 언약 신학과 영국 청교도 신학의 기원은 불링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J. Wayne Bake, Heinrich Bullinger and the Covenant: The Other Reformed 
Tradition (Athens, Ohio: Ohio University Press, 1980); “Heinrich Bullinger, the 

Covenant, and the Reformed Tradition in Retrospect,” Sixteenth Century Journal 29/2 

(1998), 359-376; Robert Letham, “Faith and Assurance in Early Calvinism: A Model of 

Continuity and Diversity,” in Later Calvinism, 355-384. 두 가지 전통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칼빈과 불링거의 연속성과 더불어서 그들과 후대 언약 

신학자들과의 연속성을 함께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칼빈과 불링거는 공히 언약의 

편무계약적 특성(the unilateral feature of the covenant)을 부각시킴으로써 구약의 법률적 

언약(foedus legale)이 사실은 은혜 언약(foedus gratiae)을 통한 구약적인 법치(legal 

administration)를 말함에 다름 아님을 강조한다고 본다. 참고. Lyle D. Bierma, “Federal 

Theology in the Sixteenth Century: Two Tradition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5 (1983), 304-321; German Calvinism in the Confessional Age: The Covenant 
Theology of Caspar Olevianus (Grand Rapids: Baker, 1996), 150-153; Muller, “The 

Covenant of Works and the Stability of Divine Law in Seventeenth-Century Reformed 

Orthodoxy,” 97; The Unaccommodated Calv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55; Robert Letham, “Faith and Assurance in Early Calvinism: A Model of Continuity 

and Diversity,” in Later Calvinism, 355-384.  
7 루터란들의 율법의 용법에 대한 논쟁과 제 3용법에 대해서, Wilfred Joest, Gesetz 

und Freiheit: Das Problem des ‘tertius usus legis’ bei Luther und in der 
neutestamentlichen Paranese, four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45-55; Gerhard Ebeling, “On the Doctrine of the Triplex Usus Legis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in Word and Faith, tr. James W. Leitch (London: SCM Press, 1963), 

62-78; Timothy J. Wengert, Law and Gospel: Philip Melanchthon’s Debate with John 
Agricola of Eisleben over Poenitentia (Grand Rapids: Baker, 1997), 17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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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전(前)과정으로서 복음과는 구별되게 작용하는 율법의 예비적, 정죄적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8
 관점은 다르지만 대체로 루터란들의 논쟁도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의 두 전통 논쟁과 다를 바 없이 율법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다

루기 보다는 율법의 용법의 실제를 현상적으로 다루기에 급급했다. 율법의 

기원와 실체를 신학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율법의 용법을 복음의 영향과의 

관계에서 다루고자 했을 뿐이다.
9
  

칼빈은 “기독론적으로” 율법을 “신학적으로” 고찰한다. 그리스도는 율

법의 중보자(Christus Mediator legis)로서 지금도 화해와 중재와 가르치는 사역

을 계속하고 있다(Mediator reconciliationis et patrocinii et doctrinae)는 사실로부

터 기독론과 구원론이 동시에 파악되며 실체적으로 연결된다. 그리스도가 율

법의 중보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구약이 그림자-실체의 유비(umbra-

substantia analogia)와 약속과 성취의 유비(promissio-perfectio)로 공시적이며 통

시적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율법 안의 그리스도(Christus in lege)와 그리스도 

안의 율법(lex in Christo)이 함께 파악된다. 이로써 구약 시대 율법은 오실 예

수 그리스도를 표상(repraesentatio)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顯在, praesentia)

를 계시함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신약 시대 율법은 실체의 드러남으로서의 

예수의 율법 해석과 그 실체의 완성이 함께 이해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규범

성 혹은 규범적 본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떼어서 논할 수 

없다.
10

  

본 논문은 칼빈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와 함께 성역을 담당했던 동

시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의 일단(一端)을 조명함으로써 율법의 규범적 본

질과 사역에 대한 칼빈의 기독론적 이해의 고유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8  루터의 율법-복음에 대한 교리의 형성에 대해서, Thomas A. McDonough, The 

Law and the Gospel in Luther: A Study of Martin Luther’s Confessional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26-38.  
9  참고. Stephen Edmondson, Calvin’s Chris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최근 발행된 이 책에서 저자는 구속사에 나타난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의 맞추심(accommodation)의 수사(rhetoric)로 읽고자 한다.     
10 참고. 졸고 Byung-Ho Moon, “Lex Dei Regula Vivendi et Vivificandi: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in the Light of His Concept of Christus 
Mediator Legis,” Ph. D. dissertation, Edinburgh: University of Edinburgh, 2004. 본 

논문은 2005년 12월 영국 Paternoster Press에서 출판 예정. 특히 제 4장과 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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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종교개혁자들의 율법관  

1. 루터: Lex Semper Accusat  

루터는 율법의 의를 복음의 의와 철저히 구별한다. 율법은 은혜에 대

한 약속을 내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보여 줌으로써11
 회개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뿐이다.

12
 율법의 의

는 선행의 공로에 의지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의—“이상한 

의(iustitia aliena)”—와는 구별된다.
13

 “가장 유익한 삶의 교리인 하나님의 율

법은 사람이 의의 길로 이르게 할 수 없으며 단지 방해할 뿐이다.”
14

  

루터는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철저히 구별하면서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찾게하는 율법의 신학적 용법(usus theologicus)만이 참되다고 보았

다.
15

 그는 율법이 신자들을 위해서 규범적으로 사용됨을 인정하지 않았다.
16

 

갈라디아서 4장 3절 주석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의 문자는 사람들으로 하여금 형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부득불 

그것의 가르침을 좇아서 선행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곤경을 깨닫게 해서 

자유의 영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 가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후견자이다.
17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주석에서 루터는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만을 지적하면서,
18

 궁극적으로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율법

보다 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우며,”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데 있다고 

                                            
11 The Freedom of a Christian in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ed. 

Timothy F. Lul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이후 Luther), 600.   
12  Ibid., 616: “회개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믿음 혹은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다. . . . 따라서 율법의 위협과 공포에 의해서 겸손하여지고 

자신을 아는 지식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고양(高揚)된다.”   
13 Two Kinds of Righteousness in Luther, 155. 157. 
14 Heidelberg Disputation in Luther, 33-34. 참고. Disputation against Scholastic 

Theology in Luther, 특히 18-19 (articles 70-89), and Heidelberg Disputation, 특히 30-

49 (theological theses 1-28).  
15 Ebeling, “On the Doctrine of the Triplex Usus Legis,” 71, 78. 
16 Ibid., 62-65.  
17 LW 27.286.  
18 LW 27.271-272,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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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19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조명해서 우리가 죄, 죽음,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작용도 할 수가 없다. . . . 따라서 신학에 있어서 율법의 주요한 

원리는 사람들을 개선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킨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보여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이로써 겸손해지고 경각심을 갖게 하며 

망연자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는 

소망을 간구하게 한다.
20

 

칼빈과 같이 루터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영적이고, 신

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21

 그러나 루터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율법

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신앙(fides viva)을 가지고 살게 된

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용법을 인정할 여지가 없

다고 본다.
22

 루터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중보라는 적극적인 측면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속을 파하셨다는 것만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신자들을 위한 율법의 계속적인 용법에 부정적이며, 신자들의 계속적인 

회개를 위한 율법의 신학적인 용법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반대한다. 

“율법과 그리스도는 상호 배타적이며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루터의 

신념은 그의 전체 구원 이해에 깊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23

 

2. 멜랑흐톤: Lex Accusans로부터 Lex Vivendi에로  

멜랑흐톤은 율법-회개-신앙(lex-poenitentia-fides)의 과정에 충실했으며 

이를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모두 적용하고자 했다.
24

 그는 율법의 의라는 개
                                            

19 LW 27.320.  
20 LW 27.327.   
21 LW 27.365 (갈 4:3). 
22 참고. Emil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4 (Lausanne: G. Bridel, 1926), 195-196; Karl-Heinz zur Mühlen, “Law,” in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 vol. 2. ed. Hans J. Hillerbr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405a. 루터는 fides viva라는 개념으로 카톨릭의 habitus 교리를 

극복하고자 한다. 참고. B. A. Gerrish, Grace and Reason: A Study in the Theology of 
Luther (Oxford: Clarendon Press, 1962), 92-99.   

23 LW 27.366.  
24 참고. Loci communes theologici 1521, CR 21.153-154: “Hic satis sit monuisse 

hoc opus legis initium esse poenitentiae, quo spiritus dei terrere ac confundere 

conscientias solet. . . . Et sicut hinc nempe a peccati cognitione vita Christiana 

auspicanda est, ita a legis officio Christiana doctrina auspicanda est.” 멜랑흐톤과 회개 

논쟁을 벌였던 아그리콜라(John Agricola)는 믿음-회개(fides-poenitentia)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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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부터 법적인 회개라는 개념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복음적 회개와 구

별한다.
25

 그는 신자들의 계속적 회개 과정에서 작용하는 율법의 정죄적 기능

으로부터 율법의 규범적 용법(제 삼 용법)을 전개한다. 이것은 “육신을 강제

하고 양심을 두렵게 하는(cohercere carnem et terrere conscientiam)” 율법의 처음 

두 용법을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즉 항상 정죄하는 율

법(lex semper accusans)의 본질이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된 것에 다름 아니다.
26

  

비록 율법의 삼중적 용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부분은 없지만 

멜랑흐톤의 로마서 주석(1532)은 그것의 신학적인 기초를 매우 조직적으로 

제시한다. 멜랑흐톤은 회개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고, 이로부터 진정한 고백과 통회에 이르게 하며 

더불어 우리의 공로와 선행의 의를 단념하게 하는 율법의 의를 설명한다.
27

 

멜랑흐톤에 의하면,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vox legis 

accusantis nos)”로서 기능하며, 아무 약속도 계시하지 않는다.
28

    

회개 과정의 율법의 사역을 다루면서, 멜랑흐톤은 믿음 이전에 작용하

는 양심의 내적인 심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29

 일반법에서 기원한 “법은 죄

를 드러내지만 제거하지는 못한다(Lege tantum ostendi peccatum, non tolli)”는 금

언에 집착함으로써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본다. 그는 이하에서 정의되는 “율

                                                                                                                                

고수하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작용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믿음 (fides minarum)”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영”에 감화를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Wengert, Law and 
Gospel,, 18-22, 90-93, 126-138.  

25 Benoît Girardin, Rhétorique et Théologique: Calvin, Le Commentaire de l’Épître 
aux Romains (Paris: Beauchesne, 1979), 339; Wengert, Law and Gospel, 71, 101-102.  

26  멜랑흐톤의 율법의 삼중적 용법에 대한 가르침은 그의 1534년 골로새서 

강학(Scholia)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율법을 주셨다: 육체를 

두렵게 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의로운 사람들이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ad cohercendam carnem, et ad terrendum seu humiliandum. Tertia ad iustos 
pertinet, ut exerceant obedientiam).” Wengert, Law and Gospel, 91-93, 101, 195-196. 

위의 “exercere obedientiam”라는 표현은 Loci Communes 1535 (CR 21.406), 1543 (CR 

21.719), 1555 (CR 22.255)에도 나타난다.   
27 CR 15.581.   
28 CR 15.582.   
29  멜랑흐톤은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깨닫는 장소라고 본다(CR 

15.587). 그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 양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난다(conscientia fide erecta, cum agnovit misericordiam fide propositam)”고 

말한다(CR 1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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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중적 용법(duplex usus)”이 모세법과 자연법에 공통적으로 작용된다고 

본다: “첫 번째 용법은 정치적 용법으로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외부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용법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양심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양심을 정죄하고 경성하게 하는 것이다.”
3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멜

랑흐톤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의 첫번째 용법에 관계되는 것이며 본

문에서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말보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에 더욱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1

 

양심의 가책 가운데 느끼는 심판의 두려움을 통해서 율법의 제 이 용

법을 설명한 것과 같이 멜랑흐톤은 율법의 제 삼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계속적인 회개라는 개념에 의지한다. 로마서 4장 15절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lex efficit iram)”라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멜랑흐톤은 

“율법의 약속(promissio legis)”을 “은혜의 약속(promissio gratiae)”과 구별하고, 

후자가 복음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면 전자는 오직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율법의 약속은 단지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작용만을 한다고 주장한다.
32

 멜랑흐톤은 율법의 약속을 율법의 의와 

연결시키고, 은혜의 약속을 중보자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 율법의 규범적인 

용법과 관련해서 율법의 굴레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 

동시에 강조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timor dei)을 초래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멜랑흐톤에 의

하면, 첫 번째 두 용법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용법도 lex accusans의 한 측면

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33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우리는 멜랑흐톤의 율법관에 

있어서 lex accusans으로부터 lex vivendi로 넘어가는 강조점의 추이(推移)를 발

                                            
30 CR 15.585.   
31  Loci Communes 1521, CR 21.149-153; Loci Communes 1535, CR 21.405: 

“Secundum officium ac proprium legis divinae et praecipuum est, ostendere peccata, 

accusare, perterrefacere et damnare conscientias”; Loci Communes 1543, CR 717-719; 

Loci Communes 1555, CR 22.250-255. 여기서 멜랑흐톤은 제 이 용법을 “Zornpredigt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라고 표현한다(250).  

32 CR 15.603-604.  
33 참고. Wengert, Law and Gospel,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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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게 된다.
34

 

3. 불링거: Lex Vivendi로부터 Lex Accusans에로   

율법의 본질을 다룬 마태복음 주석에서 불링거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명령들이 영원히 유효함을 강조한다.
35

 

그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작성되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되고 공표된 영원하고 최고한 하나님의 의지이다.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그들이 일생동안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를 알게 되고 그들이 배운대로 행하게 된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규율하신 대로 살게 된다.
36

  

불링거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하나님의 영원한 구

원 작정과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율법의 의라고 부른다.
37

   

주님께서 율법을 처음 제정하신 것은 우리의 눈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선생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의무를 

명령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이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실된 율법의 원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율법이 약속한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게 된다.
38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영”

                                            
34  율법의 정죄적 본질에 대한 멜랑흐톤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lex semper 

accusat”라는 루터란의 교리로 정착된다. Apology to the Augsburg Confession, 4.285 in 

The Book of Concord, trans. and ed. Theodore G. Tappert (Philadelphia: Fortress, 

1959), 50. 
35 In Sacrosanctum Iesu Christi Domini nostri Evangelium secundum Matthaeum 

(1546, Zürich, 이후 HBEM), 8.178b: “Lex vero perpetua est, omni tempore valens, et 

omnibus hominibus praecepta vitae praescribens.”   
36  HBEM 3.54b. 유사한 정의가 그의 대표적인 설교집 Decades에서도 발견된다. 

Sermonum decades quinque, de potissimis Christianae religionis capitibus, in tres tomos 
digestae, vo1. 2 (Zürich, 1572, 이후 Decades), 2.1.36a: “Lex aliud non est quam 

declaratio divinae voluntatis, praescribens quid facias aut quid omittas.”  
37  HBEM 3.54b: “ . . . totius vitae regula et faciendorum omittendorumque 

formula.”  
38 HBEM 3.56a. 특히 “primum quidem ut peccatum et quales natura simus ob 

oculos statuat, et per hunc modum ceu paedagogus ad Christum deducat: deinde ut 

officia vitae praescribat”라는 표현은 율법의 신학적 용법과 규범적 용법을 동시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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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아직 교통하지 않았지만, 율법의 “정수(medullam),” “목적(finem)” 그리고 

“영(spiritum)”은 이미 이들에게도 계시되었다.
39

 그는 전체 구원 과정에 있어

서 율법의 의의 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특히 강조

한다.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수여된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종속되게 만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되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과 같이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준비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기독교인은 율법을 

완성한다.
4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좇아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율법의 칭의(율법을 통해서 칭의에 이르게 되는 

지식을 얻음—역자 주)조차 완전하지 못하다.
41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이 율법의 의를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다.
42

  

불링거는 은혜 언약의 약속에 기반해서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그

의 이러한 입장은 율법의 삼중적 용법에 대한 이해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

가 “주요하고 고유한 율법의 사역(praecipuum et proprium legis officium)”이라고 

부른 첫 번째 용법은 루터와 멜랑흐톤의 두 번째 용법에 해당하나 더욱 적

극적이고 포괄적이다. 불링거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칭

의 교리에 있어서 진실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고 주장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몽학선생”을 주석하면서, 불링거는 율법은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의 삶

(Christum et in ipso vitam)”을 선언한다고 주장한다. 율법은 우리의 안내자이자 

                                            
39 HBEM 3.55a-55b.  
40 HBEM 3.54b. “Spiritus Christi, qui confertur per fidem credentibus, legi dei 

non eximit hominem, sed subdit”라는 표현은 칼빈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를 

연상하게 한다(Inst. 3.19).  
41 HBEM 3.54b-55a.  
42 HBEM 3.56a: “Christus ergo est iustitia Christianorum, et communicat hic 

nobiscum iustitiam suam per fidem: unde apostoli appellarunt etiam fidem iustitiam 

Christianorum. Simul autem per fidem datur nobis spiritus Christi quo regenera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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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비를 계시함으로써43
 “기본적인 의의 원리들 뿐

만 아니라 진실하고 절대적인 의 자체(non tyrocinia tantum iustitiae, sed ipsam 

veram et absolutam iustitiam)”—을 전체적으로 가르친다고 말한다. 

불링거의 두 번째 용법은 칼빈의 세 번째 용법과 유사하다. 칼빈과 같

이 불링거는 경건하고 정직한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작용을 강조한다. 율

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좇을 것과 멀리

할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quid 

sequantur vel quid fugiant iustificati in fide per Christum, et quomodo pii rite colant 

deum)”을 가르친다. 시편으로부터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불링거는 율법

의 명령들이 신자들의 “권고와 위로(exhortationem et consolationem)”를 위해서

도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이같이 율법의 규범적인 사역은 “하나님을 믿는 믿

음과 모든 선행의 완전한 교리(doctrinam perfectissimam et fidei in Deum et 

omnium bonorum operum)”를 포괄한다.
44

  

그리고 불링거가 “방자한 사람들을 강요하는(coercere petulantes)” 율법

의 세 번째 용법이라고 부른 부분은 루터의 첫 번째 용법과 유사하다. 그러

나 루터와 멜랑흐톤과는 달리 불링거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율

법의 부정적인 용법은 오직 정치적인 용법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본다. 불링

거의 이와 같은 입장은 그가 루터와 멜랑흐톤과 칼빈과 같이 디모데전서 1

장 8절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말씀을 율법

의 정치적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에서 확증된다.
45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몽학선생(paedagogus)의 역할을 해석하

면서 불링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계속적인 은혜에 기초해서 율법의 

사역과 용법을 설명한다. 율법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 값없이 주시는 은혜 뿐

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영”에 의해서 감화를 받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가르친다. 율법을 좇아 사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역사하는 그리

                                            
43 Decades 3.8.136a-137b.   
44 Decades 3.8.137b-138a.  
45 Decades 3.8.1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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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의 영을 불링거는 “율법의 영(spiritus legis)”이라고 부른다.
46

 율법의 의를 

“율법의 마음(mens legis)”이라고 부르고, 율법은 “경건, 믿음, 순전함, 사랑

(pietatem, fidem, innocentiam et charitatem)”을 가르치고 불러 일으킨다고 말한

다.
47

 불링거는 칭의를 위한 선행의 공로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표현하나,
48

 

칭의 과정에 있어서 삶의 규범을 계시하는 율법의 사역이 정죄하는 사역보

다 앞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불링거는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을 설명

하기 위해서 칼빈이 율법의 제 삼 용법을 다루면서 강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비록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으로서 율법이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계시되었으나, 만

약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지의 계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을 불링거는 강조하는데, 이는 그의 언약적 율법이해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49

 다만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이며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율법을 좇은 삶을 산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는 없다.   

4. 부써의 Lex Vivendi와 Lex Accusans에 대한 종합적 이해  

로마서 주석에서 부써는 하나님의 의(iustitia dei)라는 개념으로부터 율

법의 사역과 용법을 역동적으로 설명한다. 로마서 1장 17절을 주해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진실하고 견고한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

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의

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deus et iustus et iustificans)”을 계시한다.
50

 “선

                                            
46  불링거는 카펠(Kappel, 1526)과 쮜리히(Zürich, 1533)에서 두 차례 로마서를 

강연한다. 여기서는 후자를 다룬다. Commentarii in omnes Pauli Apostoli Epistolas, atque 
etiam in Epistolam ad Hebraeos (Zürich, 1582, 이후 HBPE), 287-288. 이 책은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et aeterno와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 불링거는 일차 

강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참고. Susi Hausammann, Römerbriefauslegung zwischen 
Humanismus und Reformation: Eine Studie zu Heinrich Bullingers Römerbriefauslegung 
von 1525 (Zürich: Zwingli Verlag, 1970), 256-258. 

47 HBPE 23, 46. 
48 HBPE 26-27.  
49 HBPE 45: “Per legem autem nolim intelligas voluntatem Dei, sed id quod legis 

indicio agnoscitur, peccatum. Hoc enim beneficio mortis Christi extinctum iacet.”  
50 Metaphrasis et enarratio in epist. D. Pauli apostoli ad Romanos . . . (Basileae, 

1562, 이후 MBER), 50-51. 이 책은 본래 다음 책의 한 부분으로 출판되었다. 

Metaphrases et enarrationes perpetuae epistolarum D. Pauli Apostoli . . . (Stras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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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의롭다고 칭함 받은 사람을 따르나 의롭게 되고 있는 사람에 앞서지 

않는다(Bona opera sequi iustificatum, non praecedere iustificandum)”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써는 삼중적 의(triplex iustitia)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생

을 얻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는 것, 그리

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것들(bona)”로 채우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facta)”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설명하는데51
 이는 

그가 칭의 과정에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같은 맥락에서 부써는 로마서 3장 20절의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구절의 주석을 통하여서 이신칭의의 원리를 강조하면서도 시

편 19편과 119편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율법의 규범적인 용법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여기서 전체법이 “영생을 그저 주시는 자(largitorem)”

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진리를 교훈한다고 말하면

서 율법이 전체 구원의 과정에 작용함을 강조한다.
52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구절

에 대한 주석에도 같은 입장이 나타난다. 그는 먼저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저주한다(lex accusat et condemnat [peccatum])”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것

이 회개에 있어서도 율법이 규범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석하게 지적한다. “율법 외에(sine lege)”라는 말은 “율법 준수로부터

가 아니라 율법 준수를 위하여(pro, non ex observatione legis)”로 해석된다.
53

 그

리고 “율법 없이 수여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어

거스틴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확증한다.
54

  

“율법은 의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를 감화함으로써 진정한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율법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55

 율법이 선택된 사람들을 

                                                                                                                                

1536).   
51 MBER 119. 
52 MBER 183-184, 190. 
53 MBER 185. 
54 MBER 186: “Iustitia [ergo] Dei sine lege, non sine lege manifestata est.”   
55 MBER 212: “Lex sane iustitiam docet; Fides igitur cum iustitiam veram adducit, 

legem stabi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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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회개에 이르게 할 때, 그것은 “죄를 아는 지식(cognitio peccati)”뿐만 아니

라 “올바른 삶(doctrinam vitae rectae)의 교리”를 계시한다.
56

 이와 같이 믿음과 

율법의 사역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부써는 칭의가 하나님의 의

를 함께 나누는 것임(communio iustitiae)을 다시금 확인한다.
57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하는데, 이는 구원의 진리와 기독교인의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58

 진정한 경건은 “율법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

합하는 것이다(nos legi mori, et iungi Christo).”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의 영은 “율법을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하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해석

자인 율법이 마땅히 우리의 전체 삶을 인도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한다.”
59

 이러한 중생한 자들을 위한 율법의 계속적인 효력에 대

한 부써의 적극적인 입장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 불완전한 행위조차도 완전하게 받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부터 기인

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진정한 구원과 

의로 나아갈 수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spiritus adoptionis)”

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율법의 칭의(iustificatio legis, 

율법을 통해서 칭의에 이르게 되는 지식을 얻음)”도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의 영이 “진정한 의를 계시하는 영(spiritus verae iustitiae)”이기 때문이다.
60

 오

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유의 영(spiritus libertatis)”이기 때문이다.
61

 율법 자

체(lex per se)가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 회개함(agere poenitentiam)에 이르게 한

                                            
56 MBER 210. 
57 MBER 191: “. . . in voce iustificationis, ut superius diximus, eius quoque doni 

significatio, quo nobis iustitia communicatur, praecipuum licet sit, quod ea vox exprimit, 

nostri absolutio in iudicio dei, peccatorum condonatio, vitaeque aeternae gratuita 

adiudicatio.”  
58 MBER 348.  
59 MBER 345: “. . . spiritu Christi. . . . Hic facit legem maritum nostrum, alibi 

paedagogum. Nam lex quae est interpres bonae voluntatis Dei, merito omnem vitam 

nostrum regere et moderari debet: . . .” 
60 MBER 374.  
61 MBER 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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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부써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의 조명함이 없으면 회개

는 단순히 열매 없는 “사건(occasio)”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62

  

부써는 율법은 “경건과 의의 교리(doctrina pietatis atque iustitiae),”
63

 십

계명을 “경건의 완전한 교리(doctrinam pietatis perfectam)”라고 부른다.
64

 부써

의 율법 이해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그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

면서 발전시킨 하나님의 의의 교통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율법의 규범적 

용법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65

 부써는 lex accusans와 lex vivendi 가운데 어느 것

을 특정해서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감화 받은 사람에

게 율법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서 “죄를 더하게 하고, 소멸시키

고, 저주하며(peccatum augere, occidere, condemnare)” “살리고, 지혜를 전하고, 

회복하고, 조명해서(vivificare, praestare sapientiam, restituere, illuminare)”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완전함, 즉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 이르게 한다.
66

  

 

III. 칼빈의 기독론적 율법 이해  

1. Lex Dei Regula Vivendi: 율법의 규범적 본질(natura)에 대한 칼빈의 이

해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과 모세법이 

기반하고 있는 종교의 형식(forma religionis), 즉 아브라함의 씨앗들과 맺은 은

혜 언약(foedus gratuitum)을 포함한다 (Inst 2.7.1, CO 2.252).
67

 십계명은 “경건과 

                                            
62 MBER 215.  
63 MBER 216.  
64 MBER 358-360.   
65 MBER 481.    
66 MBER 363.  
67 칼빈의 율법에 대한 정의(regula vivendi pie et recte)에 대해서, Confession of 

Faith (1536), CO 9.694, 22.86;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CO 6.51-52; 

The Commentaries of John Calvin, 46 vols.,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48-1950, 이후 CTS), Ex. 19:1-2 (1.313-316, CO 24.192). 이하 

칼빈의 구약 주석은 이 판을 사용(vols.1-15). 그러나 신약 주석은 John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 D. W. Torrance and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0-1972)을 사용. 주석 표기는 전체적으로 Comm. 성경 장.절로 표기; “The 

Preface,” CTS 2/1.xvi, xvii (CO 24.5-6); Matt. 5:19 (1.181, CO 45.172-173); Rom. 7:11 

(145, CO 4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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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완전한 가르침”을 세상에 공포한 것이다.
68

 

본래(originaliter) 율법은 선하고 완전한 것이었으나 범죄로 인하여 “우

연히(accidentale) 죽음의 사자(ministram mortis)가 되었다.”
69

 죄가 세상에 들어 

옴으로써 비록 lex vivendi로서 율법의 본질(natura)은 변한 것이 없으나 율법

의 사역(officium)은 변형되어서 이제 규범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

성을 구원하는 신학적인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칼빈은 율법의 규범적이고 신학적인 사역과용

법에 대해서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전체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서만 파악해서 신학적인 용법을 무시하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

박한다 (Inst 2.5.7, CO 2.235). 칼빈은 그들이 사람들의 악한 욕망과 정욕을 억

제하는 굴레로서 작용하는 “율법의 자연적인 용법(l’usage naturel)”에만 집착

해 있다고 비난한다.
70

  

칼빈에 의하면 죄인들을 변화시켜 중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신학적

인 용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목적에 이를 때까지 계

속된다 (Inst. 1.15.1-8, CO 2.134-143). 비록 율법의 조건성(conditionality)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극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선과 악을 구별하

                                            
68 Comm. Ex. 19:1-2 (1.313, CO 24.192). 칼빈은 도덕법을 의식법이나 정치법과 

구분한다. 그러나 그는 첫째 돌판에 특징적으로 규정된 “영적인 예배”에 대한 명령은 

의식법으로서 경건한 삶의 규범을 보충하고, 둘째 돌판의 계명들과 관련된 정치법은 우리가 

“선하고 흠결없는 삶의 규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칼빈은 

도덕법을 의식법이나 정치법과 구분한다. 그러나 그는 첫째 돌판에 특징적으로 규정된 

“영적인 예배”에 대한 명령은 의식법으로서 경건한 삶의 규범을 보충하고, 둘째 돌판의 

계명들과 관련된 정치법은 우리가 “선하고 흠결없는 삶의 규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칼빈은 도덕법을 의식법이나 정치법과 구분한다. 그러나 그는 

첫째 돌판에 특징적으로 규정된 “영적인 예배”에 대한 명령은 의식법으로서 경건한 삶의 

규범을 보충하고, 둘째 돌판의 계명들과 관련된 정치법은 우리가 “선하고 흠결없는 삶의 

규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The Preface,” CTS 2/1.xvi-

xvii. 칼빈이 그의 에베소서 설교에서 말하듯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첫째 돌판)과 

사랑(둘째 돌판)으로 살아 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요약이자 완성으로서 십계명은 삶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된다. John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 Arthur Golding (London, 

1577), rev. tr. Leslie Rawlinson and S. M. Houghton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Eph. 1:15 (84-87, CO 51.312-315). 이하 설교는 Serm. 성경 장.절로 표기. 
69 Comm. Gen. 2:16 (126, CO 23.45); Gen. 3:8 (161, CO 23.65).  
70 Sermons of M. John Calvin on the Epistles of S. Paule to Timothie and Titus, 

tr. L(aurence). T(omson) (London: George Bishop, 1579),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3), I Tim. 1:7 (44b-45a, CO 5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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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으로서 고유한 기능(lex vivendi)을 계속해서 감당한다.   

비록 율법이 값없이 죄인들을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온다고 가르치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이루어 가는(sub conditione paciscitur) 

고유한 기능을 계속한다.
71

 

이 인용문에서 칼빈은 “conditio”라는 단어를 선행의 공로(meritum)와 

연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율법의 가

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conditio”라는 단어는 삶의 규범(lex vivendi)인 

율법이 lex accusans로서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두려워 하는 마음(reverentia et 

timor)”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신학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72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quid possint hominess)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quid debeant)을 계시한다.
73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하듯이, 

“율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

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in lege Dei non opus respiciendum, sed mandatum)” 

(1.28, CO 1.46).
74

 율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역량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

신에게 맞추신 의가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신 의(iustitia 

accommodata)이다.
75

 율법은 사람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71 Comm. Ex. 19:1-2 (1.313, CO 24.192-193).  
72 Comm. Ex. 19:1-2 (1.313-315, CO 24.192-194). 율법의 규범과 약속에 대해서, 

Comm. Rom. 3:22 (73, CO 49.60); Inst. 2.5.10 (CO 2.237-238), 3.17.6 (CO 2.594-595).  
73 참고. Comm. Matt. 5:31 (1.190, CO 45.180).     
74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totam fere pietatis summam, et quid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 1536, 1.28 (CO 1.46). 이는 다음 번역본을 참고한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tr. and annot. Ford Lewis Battles,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86).        
75  참고. Sermons of M. Iohn Calvin upon the Fifth Booke of Moses called 

Deuteronomeie, tr. Arthur Golding (London: Henry Middleton, 1583),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Deut. 28:1 (88-89, CO 28.353); Sermons of Maister 
Iohn Calvin upon the Booke of Job, tr. Arthur Golding (London: George Bishop,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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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더불어 율법의 수여자의 “영원성, 능력, 지

혜, 선, 진리, 의, 자비”를 계시한다 (1536 Inst. 1.1, CO 1.27). 율법의 두 측면—

명령과 약속—은 율법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계시한

다는 사실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다. 칼빈은 그의 첫 번째 <신앙교육서> 

(Catechismus)에서 “하나님의 법에 주님의 영원한 의지라고 부르기에 지극히 

합당한 모든 의를 드러내는 가장 완전한 법칙(perfectissima totius iustitiae 

regula)이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76

 그러므로 율법은 “진정한 의에 이르는 예

비 과정(tirocinium)”이 아니라 “의의 시작(initium)”이다.
77

 율법의 의는 하나님

의 “고도한 의(iustice plus haute)”와는 구별된다.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비밀스런 섭리를 계시하지는 않지만, 칭의와 성화를 통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의를 지시한다.
78

 칭의와 관련해서, 율법의 의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계시함으로써 믿음의 의에 사람들이 이르게끔 

한다.
79

 성화와 관련해서,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와 계속적으로 교통함으로써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

갈 수 있음을 계시한다.
80

  

 

2. 율법의 사역과 용법  

칼빈은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서 종종 lex accusans와 lex vivendi로 표현

되는 율법의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언급한다.
81

 그러나 lex accusans를 lex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10:16-17 (186a-187, CO 33.496-

499); 23:1-7 (412a-416b, CO 34.331-344).  
76 Catechism or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tr. Ford Lewis Battles (from 

Latin), in I.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7, 이후 First Catechism), 11 (CO 5.327). 1537년 불어판의 

영역은 Instruction in Faith, tr. and ed. Paul T. Fuhrmann (Philadelphia: Westminster, 

1949).   
77 Comm. Matt. 5:20 (1.183, CO 45.174). 
78 Serm. Job 10:16-17 (186a-187, CO 33.496-499).     
79 Comm. Rom. 10:4-5 (222-224, CO 49.196-198). 
80 Serm. Deut. 26:25 (300b-302b, CO 26.491-495). 
81 John Calvin: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tr. 

and ed. Benjamin W. Farley (Grand Rapids: Baker, 1982), 271-272 (CO 7.206-207); 

1539 Inst. 2.83, CO 1.362, Inst. 2.5.8, CO 2.235-236; Serm. I Tim. 1:5 (44a, CO 53.47); I 

Tim. 1:8 (51a, CO 53.53-54);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in Cal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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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endi의 결과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이 1559년 기독교 강요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진정한 경건의 도(vera pietatis ratio)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자신

들이 무능함을 알게 됨으로써 극심한 심판의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비자발

적으로(subactos), 그러나 불가피하게(invite), 중보자에게로 이끌려 감을 깨닫

게 되었다” (Inst. 2:8:1, CO 2.266). Sermon de la justification라 불리는 창세기 설

교의 한 부분에서 칼빈은 율법의 정죄적인(punitive) 용법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경건한 삶의 규범을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공표하시는 것

으로 파악한다.
82

  

율법은 항상 lex vivendi로서 작용한다. 심지어 lex accusans로서 작용할 

때에도 lex vivendi의 기능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교육적인

(pedagogical) 역할을 감당한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길”을 

가르친다 (Inst. 1.6.2, CO 2.54).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

하고 (Inst. 1.9.3, CO 2.71),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Inst. 2.12.4, 

CO 2.342).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고유한 학교(peculiarem 

scholam)” (Inst. 1.6.4, CO 2.55)이며 “그리스도는 영혼의 교장(interior magister)” 

(Inst. 3.1.4, CO 2.397)이시다.
83

  

그러므로 칼빈이 신명기 5장 2절 주석에서 말하듯이, 율법의 가르침

(paedagogia)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받아야 하며, 가장 높은 영광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에 올려 드려야 한다.”
84

 한편 동일한 구절에 대

한 루터의 견해는 칼빈의 견해와 판이하게 다르다. 그는 호렙산 언약을 율법

의 언약으로 보고,  “새 언약(은혜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전적으

                                                                                                                                

Theological Treatises, tr., intro., notes by J. K. S. Rei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22 (Philadelphia: Westminster, 1954), 118 (CO 6.79-82). 
82 Serm Gen. 15:6 (SC 11/2.756-758): “Vray est que la Loy nous monstre bien 

que c‟est de justement vivre, et d‟acquerir justice si nous en estions capables, comme 

nous traitterons plus au long ici apres” (757).   
83  칼빈의 율법의 제 일 용법을 “의의 교사”의 성격으로 파악함에 대해서, Mary 

Lane Potter, “The „Whole Office of the Law‟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Journal of 
Law and Religion 3/1 (1985), 118-123.  

84 Comm. Deut. 5:1-3 (1.340-341, CO 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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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으나, 옛 언약(율법언약)

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에도 동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

로 모세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율례와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를 넘

어서는 약속을 하지는 않는다.”
85

 칼빈이 은혜 언약적인 관점에서 율법의 규

범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율법의 은혜를 강조한다면, 루터는 율법의 

의를 행위의 의와 동일시 하면서 율법의 본질(the nature of the law)을 기본적으

로 죄에 대한 비난과 저주로서 작용하는 자연법의 본질(the nature of natural 

law)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이 모두 바울의 

신학에 충실했지만 그들의 차이는 “암시적(暗示的, connotative)”이라기 보다 

“지시적(指示的, denotive)”이며, “의미론적(semantic)”이라기 보다 “신학적

(theological)”이다.
86

 

율법에는 인간의 죄성과 사악함을 폭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러나 대체로 율법은 율법의 본래의 본질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사

용된다. 마치 복음이 우연히(per accidens) 죽음의 사건(occasio)이 되기도 하나 

그것이 죽음의 이유(causa)나 실체(materia)가 아니듯이, 율법도 그렇다.
87

 비

록 죽음이 “율법을 틈 타서(occasione) 죄에 의해서 들어 오지만” 율법은 “죽

음의 실체(mortis materiam)”가 아니다.
88

 “올바르게 살아 가는 삶의 길(via recte 

vivendi)”로서 율법의 원래의 본질은 거룩하고 선하며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lex accusans로서의 사역은 우연하고(accidental) 우발적인(occasional) 것이다.
89

  

따라서 율법은 중생한 사람들을 위한 용법(usus in renatis)으로 더욱 본

                                            
85  LW 9.63. 루터란 신학자 월터 부만(Walter R. Bouman)에 의하면, 루터는 

십계명을 좁은 의미로 이해해서 “부족법”과 같은 것으로 본다; 십계명은 “유대인의 

작센법(Sachsenspiegel)”과 같아서 그곳에는 “보편적인 자연법”에 대한 형식적인 계시는 

있으나 언약의 약속은 없으며, 율법의 약속은 그가 율법에 계시된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토라”에만 있다고 본다. “The Concept of the „Law‟ in the Lutheran Tradition,” Word & 
World 3/4 (1983), 416-417, 420-422. 

86 이곳에서 개진된 나의 견해는 Dowey와 Hesselink와는 상이하다. Dowey, “Law 

in Luther and Calvin,” 148, 153;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218, and 

“Luther and Calvin on Law and Gospel in Their Galatians Commentaries,” Reformed 
Review 37(1984), 69-82.   

87 Comm. II Cor. 3:6 (42, CO 50.40); II Cor. 3:7 (44, CO 50.41).   
88 Comm. Rom. 7:13 (146, CO 49.127). 참고. Comm. II Cor. 3:7 ff. (43-45, CO 

50.41-43).  
89 Comm. Rom. 7:9-12, (143-145, CO 49.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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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신학적 작용을 한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가르치는 사역

(doctrina)과 권고(勸告)하는 사역(exhortatio)을 감당한다.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율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규율을 알려서 그들이 “주님의 의지

(Domini voluntas)를 좀 더 순수하게 알아 가는 날마다의 진보가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 가고 “그 

의지에 순응하고 적응해 가는(componat et accommodet)” 과정을 말한다. 이것

은 로마서 7장 21-23절 주석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이라고 

정의한 것에 부합한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형성(形成)시켜 

가는 의의 규범”이며, “마음의 법”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

려고 준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것”이다.
90

  

권고의 사역은 지식적(noetic) 교훈을 주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의 작

용은 오히려 의지적(volitional)이다. 율법은 “성도들이 그것을 수시로 묵상함

으로써 순종에 이르게끔 경성하게 하고(excitetur) 그 안에 더욱 굳건하게 서

게 하며(roboretur) 배도(背道)한 반역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한다(retrahatur).” 

율법의 명령(praeceptum)은 은혜의 약속(promissio)과 함께 주신 것이라는 것

을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어서 자신

들도 살아가고자 결단한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 계시하는 약속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그리스도가 여전

히 활동하신다는 것이다(Inst. 2.7.12, CO 2.261-262).
91

  

아래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의 권고는 그리스도

의 계속적인 중보에 의해서 우리에게 작용한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이해하는 

해석자들은 바울이 의미하는 바와는 전혀 동 떨어진 잘못된 견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머물고 있는 한, 성도들은 율법의 의(iustificatio 

                                            
90  Comm. Rom. 7:21 (152, CO 49. 133): “Legem Dei, quae sola proprie sic 

nuncupatur, quia est iustitiae regula, qua vita nostra recte formatur. Huic coniungit 

legem mentis, sic appellans propensionem fidelis animae ad obedientiam divinae legis: 

quia est quaedam nostri cum lege Dei conformatio.”   
91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칼빈은 신자를 위한 율법의 용법을 “eos officii sui 

admonendo ad sanctitatis et innocentiae studium excitet . . . docere et exhortari et 
stimulare ad bonum” 라고 표현한다. 1536 Inst. 6.2 (CO 1.196); Inst. 3.19.2 (CO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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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가 그들 속에 가득해서 완성될 만큼의 진보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죄사함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가 우리에게 나누어 질 때 율법의 의가 충족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perfectio)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났는데, 이는 이런 엄격한 

요구가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의 띠로(spiritus sui vinculo) 자신에게 묶인 사람에게만 

자신의 의(iustitiam)를 나누어 주신다. 이와 같이 바울이 중생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죄의 사자(使者, peccati minister)로 여겨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92

   

IV. Lex Vivendi로부터 Lex Vivificandi에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석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inspiretur) 한에 있어서 율법은 살아 있으며 살리는(vivam and vivificam) 법이 

될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한다. 특히 그리스도를 “율법의 영(spiritum eius 

[legis])”이며 “율법의 생명(legis vita)”이라고 지적한다.   

영이 모든 인간의 주요한 기능이 발생하는 근원이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율법에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생명의 근원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본질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관련해서 

이른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영이 된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vivifica spiritus sui 

virtute) 우리에게 생기를 주기 때문이다.
93

  

본 주석에서 그리스도를 율법의 생명이며 영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칼

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로 말미암아 율법은 생의 규범(regula vitae)

이자 생명을 살리는 규범(regula vivificandi)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혹은 완성, finem)”으로서 율법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으며 그러

므로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의 “유일한 목표(scopum)”가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된다.
94

 본질상 삶의 규범(regula vivendi)인 율법은 중보자 그리

스도의 영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는 규범 (regula vivificandi)으로서 작용한다. 

생명을 살리는 규범적인 본질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왜 그가 제 삼 용법을 

                                            
92  Comm. Rom. 8:4 (160, CO 49.140). 여기서 칼빈은 iustitia와 iustificatio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93 Comm. II Cor. 3:17 (48-49, CO 50.45-46). 
94 Comm. II Cor. 3:16 (48, CO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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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praecipuus)”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더욱 가까운(in proprium legis 

finem propius)” 용법이라고 불렀는지(Inst. 2.7.12, CO 2.261), 그리고 어떻게 그

가 동시대 종교개혁자들보다 더욱 본질적·신학적 율법 이해에 이르렀으며 이

로써 역동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Soli Deo Gloria in Aeternum! 

 

 

 

[논문 초록]  

칼빈의 기독론적 율법관은 그가 갈라디아서 3:19를 주석하고 설교하면서 

개진한 그리스도가 율법의 중보자(Christus Mediator legis)라는 개념에 

기반한 역동적인 율법의 본질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칼빈은 율법을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regula vivendi pie et iuste)으로 정의한다. 율법의 사역과 

용법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이러한 본질 이해에 기인한다. 율법은 본질상 

그리스도를 표상(repraesentatio)할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praesentia)를 

계시한다. 그러므로 율법 안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의 율법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 동시대 개혁자였던 루터, 멜랑흐톤, 불링거, 부써의 율법관을 

고찰함은 칼빈 율법관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이로써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론은 문자적-역사적-영적인 성경 해석에 

기반한 칼빈의 기독론적 율법관의 고유성이 그의 중보자 그리스도론에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규명함으로써 단순한 루터란들의 신학의 

계승이 아닌 고유한 율법의 사역과 용법에 대한 신학을 전개한 칼빈 이해에 

합당하게 이르게 된다.       

 

[핵심어들] 

칼빈, 율법, 그리스도, 규범 

Calvin, Law, Chris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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